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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표 9] 제2조(적용범위) 제3항 적용가능 건축물 기준 

구 분 적용가능 건축물

공동주택
(아파트)

- 공동주택(아파트) 중 20세대 미만, 교정 및 군사시설 등의 관사 아파트 

- 아파트가 포함된 복합건물

※ 인증서의 인증내용 구분은 「아파트」로 교부됨

공동주택
(연립주택․
다세대주택․
기숙사․도시
형생활주택)

- 공동주택(연립주택․다세대주택․기숙사․도시형생활주택) 중 20세대 미만, 

교육연구시설의 기숙사, 교정 및 군사시설 등의 관사

※ 인증서의 인증내용 구분은 「연립주택․다세대주택․기숙사․도시형생활주택」

   으로 교부됨

업무시설

- 업무시설 중 3,300㎡ 미만, 근린생활시설 등의 업무시설

- 업무시설이 포함된 교육연구시설, 의료시설, 근린생활시설, 문화 및 

집회시설 등의 복합건물

※ 인증서의 인증내용 구분은 「업무시설」로 교부됨

오피스텔
- 오피스텔 중 3,300㎡ 미만, 오피스텔이 포함된 복합건물

※ 인증서의 인증내용 구분은 「오피스텔」로 교부됨

홈네트워크

- 공동주택(아파트) 중 20세대 미만, 교정 및 군사시설 등의 관사 아파트

- 아파트가 포함된 복합건물

※ 인증서의 인증내용 구분은 「아파트」로 교부됨

- 공동주택(연립주택․다세대주택․기숙사․도시형생활주택) 중 20세대 미만, 

교육연구시설의 기숙사, 교정 및 군사시설 등의 관사

※ 인증서의 인증내용 구분은 「연립주택․다세대주택․기숙사․도시형생활주택」

   으로 교부됨

※ 추가/변경/삭제 사항은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홈페이지(www.bica.or.kr)에서 확인 가능함

※ 적용가능 건축물 기준은 관리/인증기관의 검토 및 승인에 따라 추가/변경/삭제 될 수 있음

※ 복합건물의 경우 심사가 가능한 공동주택, 업무시설, 오피스텔에 한해 심사함

※ 건축허가서, 감리결과(사용전검사), 설계도면 등으로 해당 건축물 세부용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

http://www.bica.or.kr

